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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보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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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공고 제2012 - 83호

공   인   공   고

 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 승  호

2012. 1. 16

1.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: 2012. 1.19

2. 등록 및 폐기 사유 :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 및 폐기

3.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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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


